


0 수리관청전용
0-1 국제출원번호

0-2 국제출원일자

0-3 수리관청명칭및 "PCT 국제출원"

0-4 서식 PCT/RO/101 - PCT 출원서
0-4-1 우측에기재된바와같이작성되었다. PCT-SAFE

버전 3.51.089.265 MT/FOP 20191001/0.20.5.24
0-5 신청

아래서명인은본국제출원서가특허협력조약에의해처리될것을청구합니다.
0-6 출원인이지정한수리관청 대한민국특허청 (RO/KR)
0-7 출원인또는대리인의서류참조기호 P19-0068-WO
I 발명의명칭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및블록체인의

거래검증방법
II 출원인
II-1 이사람은 오직출원인 (applicant only)
II-2 우측지정국에관한출원인 모든지정국 (all designated States)
II-4ko 성명 광주과학기술원
II-4en Nam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I-5ko 주소 대한민국

61005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 123 (오룡동)

II-5en Address: 123 Cheomdan-gwagiro (Oryong-dong)
Buk-gu Gwangju 61005
Republic of Korea

II-6 국적 대한민국KR
II-7 거주국 대한민국KR
II-8 전화번호 82-62-715-3479
II-9 팩스번호 82-62-715-3099
II-10 이메일주소 jwkim1220@gist.ac.kr
II-10(a) 이메일사용동의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이필요시이이메일
주소를사용하여이국제출원과
관련하여발행된통지서를송부할것에
동의한다.

오직전자적형태의통지서만송부 (서면통지서는
미발송)

II-11 출원인코드 3-1998-09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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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1 출원인및/또는발명자
III-1-1 이사람은 오직발명자 (inventor only)
III-1-3 우측지정국에관한발명자 모든지정국 (all designated States)
III-1-4ko 성명 장재혁
III-1-4en Name (LAST, First): JANG, Je Hyuk
III-1-5ko 주소 대한민국

61005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III-1-5en Address: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23
Cheomdan-gwagiro (Oryong-dong)
Buk-gu Gwangju 61005
Republic of Korea

III-2 출원인및/또는발명자
III-2-1 이사람은 오직발명자 (inventor only)
III-2-3 우측지정국에관한발명자 모든지정국 (all designated States)
III-2-4ko 성명 이흥노
III-2-4en Name (LAST, First): LEE, Heung No
III-2-5ko 주소 대한민국

61005
광주시북구첨단과기로 123(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III-2-5en Address: Schoo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Computer Science
,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123
Cheomdan-gwagiro (Oryong-dong)
Buk-gu Gwangju 61005
Republic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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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1 대리인또는대표자
아래에기재된자는관할국제기관에
대하여우측에표시된자격으로출원인을
대리하는것으로선임되었다.

대리인

IV-1-1ko 성명 김기문
IV-1-1en Name (LAST, First): KIM, Ki Moon
IV-1-2ko 주소 대한민국

06252
서울시강남구역삼로 114 현죽빌딩 6층

IV-1-2en Address: 6th Fl., Hyun Juk Bldg. 114 Yeoksam-ro
Gangnam-gu Seoul 06252
Republic of Korea

IV-1-3 전화번호 82-2-3468-5000
IV-1-4 팩스번호 2-2-3468-5001
IV-1-5 이메일주소 mail@hanmirip.com
IV-1-5(a) 이메일사용동의

수리관청, 국제조사기관, 국제사무국,
국제예비심사기관이필요시이이메일
주소를사용하여이국제출원과
관련하여발행된통지서를송부할것에
동의한다.

오직전자적형태의통지서만송부 (서면통지서는
미발송)

IV-1-6 대리인코드 9-2001-000068-8
V 지정국
V-1 본출원서의제출로, 규칙 4.9(a)에따라, 부여될수있는모든종류의권리보호를위하여, 그리고해당하는경우지역특허및

국내특허모두를위하여당해국제출원일에 PCT에기속되는모든체약국이지정된다.
V-2 V-2란은출원서제출시또는규칙

26의2.1에의해그이후출원서
제6기재란에위특정관련체약국의국내
선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이포함되어
있을경우당해체약국의국내법에의해
해당국내선출원의효력이상실되는
것을방지하기위한목적으로당해
체약국의지정을제외하는데에만사용될
수있다 (지정제외시이의취소불가능).

KR

VI-1 선국내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
VI-1-1 출원일 2019년 05월 24일 (24.05.2019)
VI-1-2 출원번호 10-2019-0061493
VI-1-3 파리협약당사국명또는WTO회원국명 KR
VI-2 선국내출원에대한우선권주장
VI-2-1 출원일 2019년 09월 30일 (30.09.2019)
VI-2-2 출원번호 10-2019-0120655
VI-2-3 파리협약당사국명또는WTO회원국명 KR
VI-3 우선권서류신청

수리관청에대하여위에명시된선출원의
인증등본을준비하여국제사무국에
송부하여줄것을신청한다.

VI-1
VI-2

VI-4 인용에의한보완

조약제11조(1)(iii)(d) 또는 (e)에서규정하는국제출원의요소, 또는규칙 20.5(a)에서규정하는발명의설명, 청구범위또는
도면의일부가본국제출원에는포함되어있지않지만조약제11조(1)(iii) 규정의요소중하나이상이수리관청에최초로
접수된날에우선권주장의기초가된선출원에완전히포함되어있는경우, 그요소또는부분은규칙 20.6 규정에의한확인을
조건으로, 규칙 20.6의규정과관련하여본국제출원에있어서인용에의해보완된다.

VII-1 국제조사기관(ISA) 선택 대한민국특허청 (IS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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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 선언서 선언서개수
VIII-1 발명자의신원에관한선언 -
VIII-2 국제출원일에특허출원및특허를받을

수있는출원인의자격에관한선언 -
VIII-3 국제출원일에선출원의우선권을주장할

수있는출원인의자격에관한선언 -
VIII-4 발명자선언(미국에대한지정의경우에

한함) -
VIII-5 신규성을해치지아니하는개시또는

신규성상실의예외에관한선언 1

P19-0068-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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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I-5-1 선언서:신규성을해치지아니하는개시
또는신규성상실의예외
신규성을해치지아니하는개시또는
신규성상실의예외에관한선언서 (규칙
제4.17조(v) 및제51조2.1(a)(v)): 본국제출원에관해
성명 광주과학기술원Gwangju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국제출원에서청구되는대상이다음과같이
개시되었음을선언한다:

VIII-5-1
(i)

개시의종류: 공개
VIII-5-1
(ii)

개시일: 2019년 03월 05일 (05.03.2019)
VIII-5-1
(iii)

개시의명칭: 논문공개
VIII-5-1
(iv)

개시의장소: 코넬대학교전자도서관
https://arxiv.org/abs/1903.01711

P19-0068-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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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 체크리스트 용지수 전자적파일첨부
IX-1 출원서(선언서포함) 6 ✓
IX-2 발명의설명 18 ✓
IX-3 청구범위 3 ✓
IX-4 요약서 1 ✓
IX-5 도면 3 ✓
IX-6a 발명의설명의서열목록부분 (국제조사

목적으로도사용) - -
IX-7 용지매수소계 31

첨부항목 서면첨부 전자적파일첨부
IX-8 수수료계산용지 - ✓
IX-11 포괄위임장사본 - 포괄위임장번호

2015-044266-2
IX-20 요약서에수반되어야할도면번호 1
IX-21 국제출원의출원언어 한국어
X-1 출원인, 대리인또는대표자의서명또는

날인

X-1-1 성명
X-1-3 권한 (출원서를통해서명자의자격이

명백하지않은경우에는그자격도표시)

수리관청전용

10-1 국제출원으로제출된서류의실제접수일

10-2
10-2-1
10-2-2

도면
접수
미접수

10-3 국제출원으로제출된서류를완성하는
서류또는도면의추후기간내제출에
따른정정된실제접수일

10-4 PCT 제11조(2)에따라제출이요구된
보완서로서기간내제출된보완서의
접수일

10-5 국제조사기관(ISA) ISA/KR
10-6 조사료납부시까지지연된조사용사본의

송부

국제사무국전용

11-1 국제사무국의기록원본접수일

P19-0068-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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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수리관청전용

0-1 국제출원번호
0-2 수리관청의우편소인일자

0-4 Form PCT/RO/101 (부속문서)
PCT수수료계산용지

0-4-1 우측에기재된바와같이작성되었다. PCT-SAFE
버전 3.51.089.265 MT/FOP 20191001/0.20.5.24

0-9 출원인또는대리인의서류참조기호 P19-0068-WO
2 출원인 광주과학기술원
12 규정수수료계산 수수료금액/계수 총금액 (CHF) 총금액 (KRW)
12-1 송달료 T ➪ 45000
12-2-1 조사료 S ➪ 450000
12-2-2 국제조사기관 KR
12-3 국제출원수수료

최초 30장 i1 1330 CHF
12-4 최초 30장초과장수 1
12-5 최초 30장초과 1장당추가

수수료
(X) 15 CHF

12-6 총추가금액 i2 15 CHF
12-7 i1 + i2 = i 1345 CHF
12-12 XML전자출원감면 R CHF-300
12-13 총국제출원수수료(i-R) I ➪ 1045
12-14 우선권서류에대한수수료

우선권서류를요청한개수 2
12-15 문서별수수료 (X) 0 KRW
12-16 총우선권서류수수료 P ➪
12-17 우선권주장회복에대한수수료 RP

우선권주장회복에대한요청개수 0
우선권회복에대한수수료총금액

12-19 총금액 (T+S+I+P+RP) ➪ 1045 495000
12-21 결제방법 기타 : 지금지불하지않음

P19-0068-WO
1/1

PCT(부속문서 - 수수료계산용지)
(전자적형태가원본)

이페이지는국제출원서의일부가아니며페이지수에포함되지않는다



13-2-2 검증메시지
지정국

녹색입니까?
다음의국가가지정되지않았음을알립니다: KR

13-2-6 검증메시지
선언서

녹색입니까?
수동으로입력한데이터입니다. 주어진정보를
확인하십시오.

13-2-7 검증메시지
내용

노란색
처리된(rendering) 출원서본체에 300dpi 이상의
이미지들이포함되어있습니다. 국제공개시
품질저하를피하기위해서는좀더낮은해상도로
이미지들을저장하시기바랍니다.

1/1
PCT



명세서
발명의명칭: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및블록체인의

거래검증방법
기술분야

[1] 본발명은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및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에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2] 근래, 암호화폐는상거래에서화폐의기능을수행하는단계에이르고있다.

상기암호화폐를통한거래는블록검증(block confirmation)을거쳐서거래가
완료된다. 상기블록검증은, 거래자간의현재거래행위가일어난이후에,
설정된블록검증의수에상당하는블록이생성되는것을확인한다음에, 거래를
완료하는기술이다. 예를들어, 상기블록검증의수가 6인경우에는, 거래자간의
거래가기록되는블록이후에 6개의블록이추가로생성되는것을기다린후에
거래를완료한다. 상기거래완료는, 상품을가진자가상품을암호화폐의
제공자에게발송하는것을예시할수있다.

[3] 비특허문헌 1에서는상기블록검증의수가클수록거래가안전하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4] 상기블록검증은이중지불(double spending)을방어하는수단으로서활용될수
있다. 상기이중지불은악의적인사용자가, 가장긴블록체인이살아남는
블록체인의원칙을이용하여, 실제거래의블록체인보다긴악의적인
블록체인을비밀스럽게제공하여, 실제거래를무산시키는공격행위를말한다.

[5] 상기블록검증의수가클수록이중지불을당할확률은작아진다. 그러나, 상기
블록검증의수가클수록거래완료까지더오랜시간이소요되는문제점이있다.
예를들어, 비트코인(Bitcoin)의경우에평균블록생성의주기가 10분이기
때문에, 상기블록검증의수가 6일경우거래완료시간은 60분이된다. 이말은
콜라한잔을사기위하여 60분을기다릴수있는것이된다. 이러한문제점은
암호화폐의실제사용에큰장애물이되고있다.

[6] 이와같은배경하에서, 현재암호화폐를이용하는거래에서는, 거래자가
자신의책임하에서거래금액별로주어지는가이드라인에따라서, 블록검증의
수를입력하도록하는것이일반적이다. 거래자는, 자신의거래에서블록검증의
수를얼마나할지를알수가없고, 검증횟수가아무리많아도이중공격
성공확률이영이되지는않는다.

[7] 선행기술문헌: (비특허문헌 1)S Nakamoto, “Bitcoin: A Peer-to-Peer Electronic
Cash System”[Online] Available: https://bitcoinorg/bitcoinpdf

발명의상세한설명
기술적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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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본발명은현재조건에맞추어서적정의블록검증의수를제안하는블록체인의
거래검증시스템, 및거래검증방법을제안한다.

[9] 본발명은거래자가입력하는거래금액뿐만아니라, 다양한외부상황에
대응하여안전하게신속하게암호화폐를통하여거래를완료할수있는,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및거래검증방법을제안한다.

[10] 본발명은암호화폐를통한안전한상거래및신속한거래완료의두목적을
함께달성할수있는,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및거래검증방법을제안한다.

과제해결수단
[11] 본발명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에는, 사용자정보가입력되는

사용자정보입력부; 암호화폐시스템과관련되는외부정보가입력되는
외부정보입력부; 상기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정보를이용하여, 현재
일어나는현재거래의검증에적정한블록검증의수를탐색하는적정검증횟수
탐색부; 및상기블록검증의수를출력하는적정검증횟수출력부가포함된다.
본발명에따르면, 사용자는안전하고신속한거래를위하여필요한블록검증의
수를자동으로알아낼수있다.

[12] 상기사용자정보에는, 적어도사용자가입력하는입력거래금액이포함되어,
사용자가입력하는입력거래금액에대응하여안전한거래를신속하게수행할
수있다.

[13] 상기외부정보에는, 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하나를
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현재블록의채굴속도중의적어도하나가
포함되어, 암호화폐시스템을이용하는공격자의공격경향을파악하여더
정확한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다. 나아가서, 암호화폐시스템의종류에
따라서최적의안전거래한도액을알아낼수있다.

[14] 상기외부정보에는, 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하나를
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현재블록의채굴속도가모두포함되어, 보다
정확한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다.

[15]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에는, 필요한정보가저장되는메모리; 상기
외부정보를이용하여, 현재상태에서안전한안전거래한도액을추출하는
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 및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
비교하여안전성을판별하는안정성판별부가포함된다. 이에따르면, 현재
상태를반영하여실시간으로변동하는안전한금액을실시간으로알아낼수
있다. 나아가서, 암호화폐시스템의종류에따라서최적의안전거래한도액을
알아낼수있다.

[16]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에는, 공격자가기대이윤을영이되게만드는
금액을, 상기안전거래한도액으로추출하는연산부가포함된다. 이에따르면,
공격자의이익에기반하기때문에, 공격자의공격경향을예측하기때문에, 더
정확한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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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여기서, 상기공격자의기대이윤은, 공격자의기대수익에서공격자의
기대비용을감산하여제공될수있다.

[18] 여기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CReq)는, CReq.= (1-PAS)/PAS*X(γ,tcut)+X(γ,TAS)-R(β,T
AS) 에 의해서추출될수있다.

[19]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에는파라미터최적화부가포함되고, 상기
파라미터최적화부에는, 공격자의손절시간, 및공격자의자원비율중의적어도
하나를최적으로추측할수있다. 이에다르면, 공격자의선택파라미터를
최적으로예상할수있어서, 더안전한블록검증의수를제안할수있다.

[20] 상기안전성판별부에의해서안전하지않다고판별되는경우에는, 상기
블럭검증의수를증가시켜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다시금추출하도록하는
과정이반복될수있다. 이에의해서사용자는가장안전하면서최소한
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다.

[21] 본발명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에는, 암호화폐시스템에관한정보인
외부정보및사용자가입력하는사용자겅보를입력받는것; 안전하고신속한
거래를위하여적정한블록검증의수인적정검증횟수를탐색하는것; 및상기
적정검증횟수를출력하는것이수행된다. 사용자는안전하고신속하게
블록체인을통한거래를수행할수있다.

[22] 상기적정검증횟수를탐색하는것은, 상기외부정보및임의의현재
블록검증의수를이용하여, 현재상태에서안전한거래금액인안전거래
한도액을계산하는것;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 상기사용자정보로서입력되는
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는것; 및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
비교하여,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이큰경우에는안전한것으로판단하고, 상기
현재블록검증의수를출력하는것이수행된다. 이에따르면, 사용자는안전한
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거나, 실제로블록검증의수가적용됨으로써,
안전하게거래가일어날수있다.

[23]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여, 상기안전거래
한도액이작은경우에는안전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 상기현재블록검증의
수를증가시킨다음에,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다시계산하는것이수행된다.
이와같은반복계산에의해서실제로가장안전하면서최소한의블록검증의
수를알아낼수있다.

발명의효과
[24] 본발명에따르면, 거래자는, 자신이거래금액만을입력하는것으로써, 적정한

블록검증의수를알수있다. 여기서적정은, 안전거래및신속거래의두목적을
합목적적으로달성할수있는것을의미한다. 본문서에서적정의의미는위와
마찬가지로이해할수있다.

[25] 본발명에따르면, 현재당사자간의거래만이아니라, 당사자간거래의외부에
놓이는암호화폐전체시스템의상황정보(외부정보라고할수있다)을참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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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의블록검증의수를제안할수있다. 따라서, 공격자의선택을예측하여더
정확하게상기블록검증의수를제안할수있다.

[26] 그외의상세한구성에따른본발명의효과는발명을실시하기위한구체적인
내용에더상세하게제시된다.

도면의간단한설명
[27] 도 1은실시예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을보이는도면.
[28] 도 2는적정검증횟수탐색부를상세하게보이는도면.
[29] 도 3은적정검증횟수탐색부의상세한작용을설명하는블록체인

거래검증방법의일부를설명하는흐름도.
[30] 도 4는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의자세한구성을보이는도면.
[31] 도 5는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변수로하는안전거래한도액의

그래프의예시도.
[32] 도 6은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변수로손절시간이무한대일때

공격성공을위한평균소요시간( )의그래프의예시도.

[33] 도 7은손절시간을변수로안전거래한도액을그래프로예시하는도면.

발명의실시를위한최선의형태
[34] 이하에서는도면을참조하여본발명의구체적인실시예를상세하게설명한다.

다만, 본발명의사상은이하에제시되는실시예에제한되지아니하고, 본
발명의사상을이해하는당업자는동일한사상의범위내에포함되는다른
실시예를구성요소의부가, 변경, 삭제, 및추가등에의해서용이하게제안할수
있을것이나, 이또한본발명사상의범위내에포함된다고할것이다.

[35] 도 1은실시예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을보이는도면이다.
[36] 도 1을참조하면, 거래검증에필요한검증횟수를탐색하는적정검증횟수

탐색부(1), 시스템의사용자가입력하는정보를받아상기적정검증횟수
탐색부(1)로출력하는사용자정보입력부(2), 암호화폐시스템의상황정보, 즉
외부정보를입력받아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1)로출력하는외부정보
입력부(3)가포함된다.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1)는적정한블록검증의수를
탐색하여적정검증횟수출력부(4)로출력할수있다.

[37] 상기사용자정보입력부(2)는디스플레이와입력장치를가지는컴퓨터등의
입력수단이될수있다. 상기외부정보입력부(3)는네트워크에연결되는
통신수단, 및네트워크상의공개정보를독출하고저장하는컴퓨터가될수
있다. 상기적정검증횟수출력부(4)는디스플레이또는통신수단을가지는
컴퓨터등의출력수단이될수있다.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1)는연산장치와
소정의메모리를가지는컴퓨터일수있다.

[38] 상기외부정보에는,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
하나를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현재블록의채굴속도가포함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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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39] 상기사용자정보에는, 사용자가현재의거래를위하여입력한거래금액과

관련되는정보가포함될수있다.
[40] 시스템의사용자는거래자라고할수있다.
[41] 실시예의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은, 상기사용자정보입력부(2)로부터

입력되는거래금액정보, 및상기외부정보입력부(3)로부터입력되는상기
외부정보를이용하여,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1)가적정한블록검증의수를
탐색한다. 탐색된정보는적정검증횟수출력부(4)를통하여출력될수있다.

[42] 사용자는, 상기적정검증횟수출력부(4)에서출력되는블록검증의수를
이용하여블록검증의수를스스로설정할수있다. 블록검증의수에따라서
블록검증이수행된다음에, 거래가완료될수있다.

[43] 사용자에의한상기블록검증의수설정이없이, 상기적정검증횟수
출력부(4)에서출력되는블록검증의수가자동으로적용되어, 블록체인의
거래검증시스템이운용될수도있다.

[44] 도 1에제시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은거래자의단말기에탑재될수
있다.

[45] 도 1에제시되는어느단위블럭은거래자의단말에, 다른단위블럭은다른
거래자및거래소의단말중의적어도하나에제공되어, 네트워크를통하여
연결된상태로,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이동작될수도있다.

[46] 도 1에는도시되지않았지만, 상기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에는,
암호화폐시스템의임의의다른사용자가블록채굴을통하여블록을체인화하는
네트워크노드가포함되는것은당연히이해할수있다. 즉, 네트워크상의
적어도하나의다른노드의단말기가협업하여, 현재의거래를완료하기위하여
필요한블록검증의수만큼의블록을체인화하여거래검증을완료하는것이
당연히포함될수있다.

[47] 실시예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은, 상기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
겅보를입력받은다음에, 상기적정검증횟수를탐색한다. 이후에는탐색된상기
적정검증횟수를출력하는것에의해서수행될수있다

[48] 상기적정검증횟수의출력은, 사용자에게적정블록검증의수가출력된
다음에, 사용자가블록검증의수를입력하는것에의해서수행될수있다. 다른
방법으로, 자동으로상기적정블록검증의수에따라서자동으로블록검증이
수행되도록할수도있다.

[49] 도 2는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를상세하게보이는도면이다.
[50] 도 2를참조하면,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1)에는, 현재상태에서안전한

수준의검증금액을추출하는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10), 상기안전거래한도액
추출부(10)에서추출된안전거래한도액과사용자가입력한거래금액을
비교하여안전성을판별하는안전성판별부(12), 및상기안전성판별부(12) 및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10)의동작에필요한정보가저장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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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11)가포함될수있다.
[51] 도 3은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의상세한작용을설명하는블록체인

거래검증방법의일부를설명하는흐름도이다.
[52] 도 2 및도 3을참조하면, 상기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정보가입력된다(S1).

상기외부정보에는,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
하나를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현재블록의채굴속도가포함될수
있다. 상기사용자정보에는사용자가입력하는거래금액정보가포함될수
있다. 상기거래금액에는각나라에서사용되는화폐또는암호화폐의액수
정보일수있다. 예를들어, 원화액수또는 BTC액수가정보로서포함될수있다.

[53] 입력된정보를이용하여안전거래한도액을계산한다(S2). 상기안전거래
한도액은, 상기외부정보에의해서예측되는, 공격자의비용과이익을비교하는
것에의해서계산될수있다.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의계산은이후에더
상세하게설명한다.

[54]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계산단계(S2)에서계산된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
사용자정보로서입력된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여, 현재의거래가안전한지의
여부를판단한다(S3).

[55] 상기안전성판별단계(S3)에서, 상기입력거래금액과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
비교하여, 상기입력거래금액이작은경우에는안전한것으로판단하여현재
검증횟수를출력한다(S4).

[56] 반대로상기안전성판별단계(S3)에서, 상기입력거래금액이큰경우에는
안전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여, 검증횟수를증가시키고(S5) 안전거래한도액
계산단계(S2)를다시수행한다. 예를들어, 현재의검증횟수가 1인경우에는
검증횟수를 2로늘릴수있다. 이후에는검증횟수가 2가되고, 현재시점의상기
사용자정보및상기외부정보를이용하여,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다시계산할
수있다.

[57] 다시수행되는안전거래한도액계산단계(S2)에서는검증횟수가
증가되었으므로,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은올라갈것으로예상할수있다.

[58]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계산단계(S2), 및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10)의
작용은이하에상세하게설명될것이다.

[59]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은, 공격자가이중지불공격(본문서에서공격이라고
하는경우에특별한설명이없는경우에는이중지불공격을의미한다)을하기
위하여소용되는비용과, 공격자가이중지불공격에성공하는경우에얻는
수익을비교하는것에의해서계산될수있다.

[60] 예를들어, 공격자가공격을하기위하여드는비용에비하여, 공격자가공격에
성공하는경우에얻는수익이작은경우에는, 공격자가공격을하지않거나,
공격을하더라도성공하지못할것이기때문이다.

[61] 다시설명하면, '공격자기대이윤 =공격자의기대수익 - 공격자의
기대비용'에의해서공격자의기대이윤이있는경우에는공격자가공격을할

6



것이고, 반대로공격자기대이윤이없는경우에는공격자가공격을하지않을
것을예상할수있다. 여기서, 상기공격자기대이윤이영이되는상태의
거래금액을상기안전거래한도액이라고정의할수있다.

[62] 상기공격자의기대수익은, 공격에성공할경우의수익(C+R)과, 공격에실패
할경우의수익(영)의합으로주어질수있다. 간단하게, PAS*(C+R(β,TAS))로
표시할수있다.

[63] 상기공격자의기대비용은, 공격에성공할경우의일정시간(TAS)동안소요한
비용과, 공격에실패할경우의손절시간(tcut)시간동안소요한비용의합으로
주어질수있다. 간단하게, PAS*X(γ,E[TAS]) + (1-PAS)*X(γ,tcut)로 주어질수있다.
여기서손절시간은손절시간이지난이후에는공격에성공할확률이
희박하다고판단하고더큰손해를방지하기위해어느정도의손해를입고
공격을그만두는시간을의미할수있다.

[64] 결국, 상기공격자의기대이윤은, PAS*(C+R(β,E[TAS])-X(γ,E[TAS]))-(1-PAS)*X(γ,t
cut)로 계산될수있다.

[65] 상기안전거래한도액(CReq)은, 공격자의기대이윤이영이되는거래금액으로
정의할수있다. 따라서, 상기공격자의기대이윤이영이되도록거래금액(C)을
좌변에두고우변에나머지항을정리하면, CReq.= (1-PAS)/PAS*X(γ,tcut)+X(γ,TAS
)-R(β,TAS)와 같이정리될수있다.

[66] 상기되는설명에제시되는각기호, 및이하의안전거래한도액의실제계산에
사용되는다양한기호의의미를표 1로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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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표1]

기호(단위) 설명 비고

C($, BTC) 이중지불공격대상거래의거래금액 사용자입력값

β($, BTC) 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외부입력값

γ($, BTC) 블록하나를채굴할때소요되는평균비용 외부입력값

λA(No./T) 공격자의 평균 블록채굴 속도(공격자에 따라서
다르고 알려져 있는 것 중의 최고를 이용할 수
있다)(pool에 가입해서 채굴을 하고 있고, 풀 간에
담합할수있다)

외부입력값

λH(No./T) 일반인의채굴속도 외부입력값

λT(No./T) 전체채굴속도 외부입력값

tcut(T) 무한정 커질 수 있는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공격제한시간, 손절시간, cut-time

추측검증값

pA(%) 공격자가점유한계산자원의비율 추측검증값

NBC(No.) 거래자가 거래를 완료하기 전 거래를 검증하는
블록검증의수(block confirmation number)

출력값

E[TAS](T) 공격이 성공하기까지 소요된 평균 시간, tcut보다
작음.

계산값

PAS(무차원
)

이중지불공격이 tcut시간내에성공할확률 계산값

R(β,t)($,
BTC)

공격자가 시간 t동안 채굴 할 경우 획득하는 평균
블록채굴보상금(β와 t에대해증가하는함수)

계산값

X(γ,t)($,
BTC)

공격자가 시간 t동안 채굴 할 경우 소요하는 평균
블록채굴비용(γ와 t에대해증가하는함수)

계산값

[68]
[69] 상기비고란에는각기호의값이도출되는방법을나타내는것이다.
[70] 사용자입력값은, 사용자가입력하는사용자정보로서여기서는거래금액을

의미한다.
[71] 외부입력값은, 각암호화폐의시스템에서공시되고실시간으로변하는값이다.

예를들어, 상기외부입력값은, 비트코인의경우에는 btc.com에, 이더리움의
경우에는 etherscan.io에공시된다.

[72] 상기추측검증값은, 공격자가선택할수있는값으로서안전거래한도액을
계산하는중에가장안전한값으로선택될수있다. 상기추측검증값은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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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될파리미터최적화부(16)에의해서최적으로추측될수있다.
[73] 상기출력값은본실시예에서일목적으로출력하는값으로서, 안전한

검증횟수로서, 블록검증의수를나타낸다.
[74] 상기계산값은상기안전거래한도액의계산중간에사용되는값이다.
[75]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계산하는과정, 및현재상태에서안전한금액을

검출하는안전거래한도액검출부(10)의구성을더상세하게설명한다.
[76] 도 4는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의자세한구성을보이는도면이다.
[77] 도 4를참조하면,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10)에는, 안전거래한도액을

계산하는연산부(15), 및상기연산부(15)의연산에필요한파라미터를
최적화하는파라미터최적화부(16)가포함된다.

[78] 상기파라미터최적화부(16)는상기추측검증값을최적화하는블럭으로서,
공격자의입장에서공격을예측할수있는값이다.

[79]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10)의상세한작용을다수의수학식을참조하여
상세하게설명한다. 이하의설명에있어서상기파라미터최적화부(16)의작용에
대한언급이없는부분은모두상기연산부(15)에서수행하는것으로이해할수
있다.

[80] 하기수학식 1은채굴비용/시간의단위를채굴비용/블록의단위로변환하는
것을예시한다.

[81] [수식1]

[82] 상기수학식 1을참조하면, 상기외부정보로서알려져있는채굴비용/해쉬와
해쉬수/블록을곱하는것으로서, 블록당채굴비용을얻어낼수있다. 수학식 1의
결과는메모리에저장될수있다.

[83] 하기수학식 2는공격자의채굴속도를알아내는것을예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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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수식2]

[85] 상기수학식 2에서람다는속도이고, H(honest)는일반인이고, T(Total)는
전체를의미하고, A(Attacker)는공격자를의미하고, pA는공격자가가지는
자원의비율이고, pH는일반인이가지는자원의비율이다. pH에서소문자 p는
proportion의두문자로이해할수있다.

[86] 상기수학식 2를통하여공격자의채굴속도(λT)를 알아낼수있다. 상기수학식
2의결과는상기메모리(11)에저장될수있다. 상기메모리(11)에는상기
채굴비용및상기채굴속도뿐만아니라, 연산에필요한정보가필요에따라서
저장될수있다.

[87] 하기수학식 3은손절시간이무한대로공격할경우에공격에성공할확률로서,
비특허문헌에인용되는사토시나카모토의논문에의해서공지되어있다.

[88] [수식3]

[89] 상기수학식 3에서 P는확률(probality)를의미하고, AS(attack succes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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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성공을의미하고, ICT(infinite cut time)으로서손절시간이무한한것을
의미하고, NBC는검증을위한블록검증의수를의미한다.

[90] 하기수학식 4는상기수학식 3에의해서도출되는식으로서, 주어진시간내에
공격에성공할확률에관한확률분포를나타낸다.

[91] [수식4]

[92] 상기수학식 4는여기서 pFq는 [G Gasper and M Rahman, “Basic Hypergeometric
series,” in Basic hypergeometric series, Second, vol 96,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2004]에정의되는일반화초기하학적함수(generalized hypergeometric
function)이고, a, b는수학식 5에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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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수식5]

[94] 상기수학식 4의확률분포를제 1적분하여, 하기수학식 6의손절시간내에
공격에성공할확률을알아낼수있다.

[95] [수식6]

[96] 상기수학식 5의확률분포를제 2적분하여, 하기수학식 7의손절시간내에
공격에성공하는데소요되는평균시간을알아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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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수식7]

[98] 여기서, E(expectation)은기대값이고, P(probality)는확률이고, f는
확률론에서의확률분포이다.

[99] 상기수학식 6과수학식 7을이용하여, 공격자의평균공격비용을수학식 8과
같이알아낼수있다.

[100] [수식8]

[101] 여기서, X는채굴비용을나타낸다. 상기채굴비용X를선형함수로제공하는
것은, 채굴장비를인터넷상의대여소(예를들어, nicehach.com)를통하여
대여하는비용을선형함수로예시한것이다. 만약, 상기채굴비용이대여비용이
아닌장비의전기사용료등이되는경우와같이다양한경우에대응하여, 상기
비용함수X는, n-제곱함수, n-루트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또는 n-루트함수가
될수도있을것이다.

[102] 한편, 수학식 3을이용하여, 손절시간이무한대일때공격성공을위한
평균소요시간(

)을수학식 9와같이알아낼수있다.

13



[103] [수식9]

[104] 상기수학식 9를이용하여,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을예측하여가장안정된
검증금액을제시하는,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알아낼수있다.

[105] 구체적으로, 상기수학식 9를참조하면, 손절시간이무한대일때공격성공을
위한평균소요시간(

)은,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인자로하는함수이다. 이경우에,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변수로손절시간이무한대일때공격성공을
위한평균소요시간(

)을계산하면, 도 6과같이아래로볼록한함수로나타난다.
[106] 따라서, 도 6의그래프상에서, 가장낮은곳의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

)을 취하여,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을가장안정적으로최적화할수있다.
공격자는가장최소의비용으로빠른공격효과를얻어낼수있는점유
자원비율을선택할것이기때문이다.

[107] 이때상기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에대한최적화는상기파라미터
최적화부(16)에의해서연산부(15)와는별개의작용을통하여수행될수있다.
상기차라미터최적화부(16)에서최적화된, 상기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은
상기연산부(15)로피드백되어상기안전거래한도액의획득에사용될수있다.

[108] 이후에는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얻기위하여하기수학식 10이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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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수식10]

[110] 상기수학식 10에서 R은보상금으로서 R은하기수학식 11과같이주어질수
있다.

[111] [수식11]

[112] 상기수학식 11에서로그텀(log term)은, 보상금이시간에대하여로그함수
또는지수함수로가능한것으로보이는것이다. 다만, 시간에비례하는함수로
주어지는경우에는로그텀들은모두 1로주어질수있다.

[113] 다만, 상기보상금 R도, 채굴비용(X)과마찬가지로, n-제곱함수, n-루트함수,
로그함수, 지수함수, 또는 n-루트함수가될수도있을것이다.

[114] 다시수학식 10을참조하면, 여전히손절시간(tcut)은 알려지지않았고, 수학식
10은손절시간을인자로하는함수로주어질수있다. 따라서, 손절시간을
변수로하여안전거래한도액(Creq)를 최적화할수있다.

[115] 상기손절시간을변수로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그래프로예시하는도면이도
7에도시된다.

[116] 도 7을참조하면, 상기손절시간에대하여상기안전거래한도액은아래로
볼록한그래프로나타난다. 가장안전거래한도액으로서가장낮은검증금액을
출력할수있다. 상기손절시간에대응하여상기안전거래한도액의최적값을
구하는작용은상기파라미터최적화부(16)를통하여수행될수있다.

[117] 상기파라미터최적화부(16)는, 현재상태에서가장낮은상기안전거래
한도액을, 상기연산부(15)로출력할수있다.

[118] 한편, 이상의설명은공격자의자원비율이 50이하인경우에적용될수있다.
[119] 반대로공격자의자원비율이 50%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미설명한바와

같이, 공격자는손절시간을무한대로설정할수있다. 왜냐하면, 자원이 50%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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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는경우에는언젠가는자원이우세하므로공격자가언젠가는더긴
블록체인을만들수있기때문이다.

[120] 상기공격자의자원비율이 50%이하인경우(이하 50%공격이라고한다)와,
상기공격자의자원비율이 50%초과하는경우(이하에서는 51%공격이라고
한다)에, 추측검증값인, 공격자의손절시간(Tcut) 및 공격자의자원비율(PA)의
최적화에대하여상세하게설명한다.

[121] 상기공격자의손절시간(Tcut) 및 공격자의자원비율(PA)의 최적화는상기
파라미터최적화부(16)에서수행될수있다.

[122] 일반적으로, 51%공격의최적검증횟수가 50%공격의최적검증횟수보다더
크다. 비트코인과같은계산자원의규모가거대한네트워크에서는특정집단이
51%이상의계산자원을확보하기가매우어렵다. 따라서 50%공격에대한
대비를하는것으로도충분하다. 반대로계산자원의규모가작은
네트워크에서는 51%공격이가능할수있기때문에더욱철저한대비가
필요하다.

[123] 첫번째로, 상기 51%공격의상황에서, 공격자에게최선의손절시간은
무한대이고, 최적의공격자원점유율은계산가능하다.

[124] 손절시간이유한한경우와무한한경우에대해이윤을비교할수있다. 예를
들어, 블록하나를채굴할때의보상금(β)이블록하나를채굴할때의
비용(γ)보다큰경우, 즉채굴로얻는시간당보상이채굴로소요하는시간당
비용보다큰경우에서는, 손절시간이무한한경우의공격이윤이가장크다.

[125] 반대로, 블록하나를채굴할때의보상금(β)이블록하나를채굴할때의
비용(γ)보다작은경우에는손절시간이무한한경우의공격이윤이항상가장
크다고할수는없지만, 대부분의실질적인경우에서는그러하다. 뿐만아니라
정상적인네트워크는시장경제에의해 β가 γ보다크도록형성되어있는것이
보통이다.

[126] 51% 공격상황에서손절시간이무한할때, 상기안전거래한도액(CReq.)은
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에 대해아래로볼록인함수이며, 이는수학적으로
증명된바가있고도 5와같이실제로예시된다.

[127] 즉, 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에 대해상기안전거래한도액(CReq)의 하한이
존재한다. 상기입력거래금액(C)과상기안전한검증금맥(CReq)을 비교하여 C<C
*
Req.를만족하면, 공격자가가지는모든자원비율에대해 C<CReq.이므로, 거래가
안전함을알수있다. 따라서, 거래자는안전성을판단하기위하여, 공격자원
점유율이최악의경우만고려하면된다. 예를들어, 도 5에서가장가장낮은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선택하면된다.

[128] 두번째로 50%공격상황에서도공격자에게최적의손절시간(tcut)과 가장
합리적인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를 고려해볼수있다.

[129] 상기 50%공격의경우에는공격성공평균시간이최소화되는공격자가가지는
자원비율(pA)이 합리적인공격자원점유율이다. 50%공격인경우에는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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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과는다르게무한한손절시간을고려할필요가없는데, 이는공격자의기대
손실이무한히커지기때문이다.

[130] 따라서공격자는반드시유한한손절시간의선택이강제된다. 공격자의
입장에서는손절시간을선택할때공격이성공하기까지소요되는평균시간, 즉
공격성공평균시간을고려하지않을수없다. 예를들어공격성공평균시간이
알려져있다면, 공격을시도할때손절시간을공격성공평균시간, 그보다조금
더큰시간, 혹은그보다수배큰시간으로설정할수있다.

[131] 50% 공격의경우에는공격성공확률이그리높지않으므로, 공격자는공격을
여러회시도하여이윤을취할것이다. 그러므로매회의공격시도에걸리는
시간이길면길수록적자에서흑자로전환되는데걸리는시간이늦어질것이다.
신속하고정확하게손절시간을찾기위해, 공격자는공격성공평균시간이
최소화되는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을 탐색할것이다.

[132] 공격성공평균시간이도 6과같이아래로볼록인함수, 즉최소값이존재하는
함수임을계산적으로확인하였다. 따라서 50%공격의경우에는공격성공평균
간이최소화되는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를 합리적인공격자원점유율로
가정할수있다.

[133] 또한, 50%공격에서공격자가가지는자원비율(pA)이 고정되어있을때, 상기
안전거래한도액(CReq)은 tcut에대해아래로볼록인함수임을도 7과같이확인
하였다. 즉, 손절시간에대하여상기안전거래한도액의하한이존재한다.
따라서거래자는안전성을판단하기위해손절시간이최악의경우, 즉상기
안전거래한도액이가장낮은경우만고려하면된다.

[134] 공격자의자원비율이 50%를초과하는경우에는이미설명한바와같이,
공격자는손절시간을무한대로설정할수있다.

[135] 이경우에는수학식 9에제시되는, 손절시간이무한대일때공격성공을위한
평균소요시간(

)을이용하여, 하기수학식 12와같이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알아낼수있다.
다시말하지만, 이경우에손절시간은무한대이다.

[136] [수식12]

[137] 상기수학식 12를참조하면,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은 알려지지

17



않았고, 수학식 12는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인자로하는함수로
주어질수있다. 따라서,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변수로하여
안전거래한도액(Creq)를 최적화할수있다. 상기최적화는상기파라미터
최적화부(16)에서수행될수있다.

[138] 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을 변수로,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그래프로
예시하는도면이도 5로이미설명된바가있다.

[139] 도 5를참조하면, 상기공격자가점유하는자원비율(pA)에 대하여상기
안전거래한도액은아래로볼록한그래프로나타난다. 가장안전거래
한도액으로서가장낮은검증금액을출력할수있다.

[140] 본문서에기재되는기술에다르면, 사용자가거래금액만을입력하는것에
의해서적정검증횟수를출력하고, 상기적정검증횟수에따라서블록검증의
수를설정할수있다. 이에따르면, 안전하고신속한암호화폐를이용한
상거래가가능한장점이있다.

[141] 또한, 거래의안정성을판단하기위한기준으로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
계산하는과정에추측되어야하는추측검증값이최적화됨으로써, 사용자가
거래금액만을입력하더라도적정한블록검증의수를알아낼수있다.

산업상이용가능성
[142] 본발명에따르면, 암호화폐를통한상거래를안전하고신속하게수행할수

있도록함으로써, 암호화폐를이용하는실물거래를더욱촉진할수있다.
[143]
[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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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범위
[청구항 1] 사용자정보가입력되는사용자정보입력부;

암호화폐시스템과관련되는외부정보가입력되는외부정보입력부;
상기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정보를이용하여, 현재일어나는현재
거래의검증에적정한블록검증의수를탐색하는적정검증횟수탐색부;
및
상기블록검증의수를출력하는적정검증횟수출력부가포함되는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2]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사용자정보에는, 적어도사용자가입력하는입력거래금액이
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3] 제 1 항에있어서,
상기외부정보에는,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
-현재블록의채굴속도,
중의적어도하나가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4] 제 3 항에있어서,
상기외부정보에는,
-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
-현재블록의채굴속도가,
모두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5] 제 2 항에있어서,
상기적정검증횟수탐색부에는,
필요한정보가저장되는메모리;
상기외부정보를이용하여, 현재상태에서안전한안전거래한도액을
추출하는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 및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여안전성을
판별하는안정성판별부가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6] 제 5 항에있어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에는,
공격자가기대이윤을영이되게만드는금액을, 상기안전거래
한도액으로추출하는연산부가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7] 제 6 항에있어서,
상기공격자의기대이윤은, 공격자의기대수익에서공격자의기대비용을
감산하여제공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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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8] 제 6 항에있어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CReq)는
CReq.= (1-PAS)/PAS*X(γ,tcut)+X(γ,TAS)-R(β,TAS)
에 의해서추출되고,
여기서,
PAS(무차원)는이중지불공격이 tcut시간내에성공할확률이고,
X(γ,t)는 공격자가 t 시간동안채굴할경우소요하는평균블록채굴
비용(γ와 t에대해증가하는함수)이고,
γ는블록하나를채굴할때소요되는평균비용이고,
TAS는공격이성공하기까지소요된시간이고,
β는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이고,
R(β,t)는 공격자가 t 시간동안채굴할경우획득하는평균블록채굴
보상금(β와 t에대해증가하는함수)인,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9] 제 5 항에있어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추출부에는파라미터최적화부가포함되고,
상기파라미터최적화부에는,
- 공격자의손절시간, 및
- 공격자의자원비율중의적어도하나를
최적으로추측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10] 제 5 항에있어서,
상기안전성판별부에의해서안전하지않다고판별되는경우에는, 상기
블럭검증의수를증가시켜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다시금추출하는
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

[청구항 11] 암호화폐시스템에관한정보인외부정보및사용자가입력하는사용자
정보를입력받는것;
상기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정보를이용하여, 안전하고신속한거래를
위하여적정한블록검증의수인적정검증횟수를탐색하는것; 및
상기적정검증횟수를출력하는것이수행되는블록체인의
거래검증방법.

[청구항 12] 제 11 항에있어서,
상기적정검증횟수를탐색하는것은,
상기외부정보및임의의현재블록검증의수를이용하여, 현재상태에서
안전한거래금액인안전거래한도액을계산하는것;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 상기사용자정보로서입력되는입력
거래금액을비교하는것; 및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여, 상기안전거래
한도액이큰경우에는안전한것으로판단하고, 상기현재블록검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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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출력하는것이수행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
[청구항 13] 제 12 항에있어서,

상기안전거래한도액과상기입력거래금액을비교하여, 상기안전거래
한도액이작은경우에는안전하지않은것으로판단하고, 상기현재
블록검증의수를증가시킨다음에, 상기안전거래한도액을다시
계산하는것이수행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

[청구항 14] 제 11항에있어서,
상기사용자정보에는, 적어도사용자가입력하는입력거래금액이
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

[청구항 15] 제 11 항에있어서,
상기외부정보에는,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하면지급되는보상금,
-현재블록하나를채굴할때소용되는평균비용, 및
-현재블록의채굴속도,
중의적어도하나가포함되는블록체인의거래검증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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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서
본발명에따른블록체인의거래검증시스템에는, 사용자정보가입력되는사용자정보
입력부; 암호화폐시스템과관련되는외부정보가입력되는외부정보입력부; 상기
외부정보및상기사용자정보를이용하여, 현재일어나는현재거래의검증에적정한
블록검증의수를탐색하는적정검증횟수탐색부; 및상기블록검증의수를출력하는
적정검증횟수출력부가포함된다. 본발명에따르면, 사용자는안전하고신속한거래를
위하여필요한블록검증의수를자동으로알아낼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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